
농산물이용시험장
담당자 : 임상현, 김희연, 정햇님, 김경희
(033)248­6523, lsh067@korea.kr

털부처꽃 식품원료 사용가능 등재 요청
1. 현황 및 문제점

◦ 구황식물로 섭취한 근거가 있고, 현재 일부 농가에서 털부처꽃의 어린순을 식

용으로 섭취하고 있는 반면, 털부처꽃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원재료 목록에

등재되어 있지 않아 식품가공에 이용할 수가 없음

2. 현행제도(현행정책)

  ◦ 털부처꽃은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가능하게 등재되어 있음

3. 주요연구결과

가. 어젠다과제 수행 중 항비만에 유망한 산채로 선발된 털부처꽃은 식품의약품안

전청 식품원재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식품가공에 이용할 수가 없었음

나. 2차 가공을 통한 털부처꽃의 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검색을 통해 국내와 중

국에서 식용근거자료를 보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원재료 등재 부서담당

자에게 털부처꽃의 식용가능 등재를 제안하였음

다.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국내에서 구황식물로 삶아서 나물 등으로 이용한 근

거자료 등으로 털부처꽃의 어린순은 식품원료목록에 등재되었음

4. 기대효과

  ◦ 털부처꽃을 활용한 식품가공 상품판매 가능



5. 건 의

가. 건의부처 :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

나. 개선 또는 제정해 주어야 할 사항

  ◦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원재료 목록에 털부처꽃 식용가능 등재 요청


